
재하시험의 과정에 따른 발

생시간과 각 변위계의 처짐량

변화추이를그래프로나타내면

<그림1 >과 같으며, 최대처짐은

중앙부에서 하중재하 2 4시간

경과후1.75mm 로나타났다.

4. 분석및평가

규준에 의한 재하시험시의

최대처짐, 외국자료 Kim S.

Elliot (Multi-Story Precast

Concrete Framed Structures,

pp229) Hollow Core Slab의

처짐제한, 콘크리트기준의활

하중에 의한 순간 최대허용처

짐량등을계산한결과, 허용최

대처짐은 1 6 . 5 m m인 것으로

나타나, 최대처짐 계측값인

1.75mm 와비교할때매우양

호한값으로평가된다. 

즉시 처짐량과 즉시 복원량

을 평가한결과하중재하가완

료된직후에최대처짐의6 8 %

정도의 즉시 처짐이 발생하였

고 이후 2 4시간 경과동안 약

32% 정도의추가처짐이발생

하였다. 하중제거직후최대처

짐의 7 0 %가 즉시 복원되었으

며 이후2 4시간동안추가적으

로 약 2 5 %가 회복되어, 처짐

회복률은9 3 . 7 %로양호하였다.

본시험이진행되는동안시험체의주요부위의균열발생상태를각과정에따라면밀히관찰하였

으나규준에서명시한균열등의현상이나이상징후는확인되지않았으며시험전과동일하게양호

한상태였다.

정적성능평가 (재하시험)

1. 개요

구조물이나구조부재의강성과내력은설계

기준및 시공상태에의해계산되는것이일반

적이나 구조형태에 대한 설계개념이 복잡하

고, 경험부족으로부재의구조성능에대한구

조해석의결과가불확실하다고판단되는경우

에는실제하중을재하하는재하시험방법으로

구조적안전성을확인할수 있으므로, 경기장

의Hollow Core Slab에대하여재하시험을수

행하여정적인안전성을확인하였다.

2. 시험방법

재하시험은 건설교통부 규준의 재하시험방

법에따라 수행하였으며, 재하시험결과를분

석하여사용된부재성능의적정성을검토하고

구조물의안전성을평가하였다.

시험은실제구조물과지점조건, 부재연속

성등의면에서다소오차가있을수있으나실

구조물과동일한재료, 시공방법을사용한시

험체이므로평가에는무리가없다는판단하에

현장내에 별도로 제작된 시험체에 대해서 수

행하였으며, 하중재하용 소재는 여건상 중량

을알고있는철근다발을이용하였다.

시험에사용된재하하중은건설교통부규준

에 따라 최종 설계하중의 8 5 %값인 단위평방

미터당1057.2 kg으로하였다.

계측은 변위계와 Data Logger(UCAM-

7 0 A )를 이용하여 1 0분 간격으로 수행하였으

며, 실험수행관련사진을다음에나타내었다.

3. 재하시험결과

전주월드컵경기장Hollow Core Slab 성능평가

정형일| 연구개발부대리

Tel : 3433-7749

E-mail : hi-jeong@mail.ssyenc.co.kr

강지훈| 연구개발부대리

Tel : 3433-7751

E-mail : jhkang@mail.ssyen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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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현재전국각지에서 2 0 0 2년월드컵개최를위한준비작업으로경기장이건설되고있으며당사에서도전주월드컵경기장을시공하고있다. 촉

박한공사기간과함께공사가대규모인관계로공사기간단축을위한PC 등과같은기술의접목이불가피하며여건상경기장이라는특수시

설물에대한충분한사전검토나설계, 시공경험이다소부족한관계로일반구조물시공현장과다른문제점을동반하고있는실정이다. 본시

험이수행된것도이러한배경에서출발하였으며그내용은대형PC 슬래브를경기장에사용할경우발생할수있는문제점을정적성능과동

적성능으로구분하여시험및검토를하고사용된시스템의실제적성능평가를수행하는것이며그결과가향후시공중또는시공후보완대

책마련에기초자료가되도록한다. 

시 험장 면 사 진 설 명

①시험체

시험체전경, 좌측은계

측장소

②변위계설치

블록으로지점을만들고

그위에L 형강을설치

하여철사로고정한다.

형강위에마그네틱베이

스, 변위계를설치, 고정

했다.

③하중재하

대형지게차가재하하중

재료인철근다발을지

정된위치에재하하고

있다.

④지속하중재하

하중재하가완료된전경

이후, 24시간동안하중

을재하한다.

⑤하중제거

2 4시간동안하중이재

하된후재하하중을제

거한다.

<그림1> 처짐량의변화추이

변위( m m )

시간(day, hour)



가장안정적인주파수응답특성을나타내었다. 

시험결과1차고유진동수는15Hz 근방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값은스팬인1 1 . 3 5 m인것

을 고려할 경우 상당히 높은 값으로서 P r e -

s t r e s s로 인하여 Hollow Core Slab의 강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측정된 고유진동

수 15Hz 정도의값은보행 및 주행의기본진

동수인2 ~ 3 H z의5배이상의값으로써진동수

만으로평가할경우 주행 및 보행으로인하여

거주자또는사용자에게불쾌감을유발할수준

은아니다.

3.2 감쇠비

감쇠값을구하기위해서1차고유진동수특

성이주로나타난충격진동에의한데이터4개

를 이용하였으며, 대수감쇠율 추정법에 의한

감쇠값은8 . 7 %로 나타났다. 일반적인 콘크리

트 구조물의감쇠비가5% 이내인점을 볼 때

비교적 높은 감쇠특성을 나타내었으며, 이는

P.C 슬래브의P r e - s t r e s s의 도입으로인한 것

으로판단된다. 

3.3 보행및주행시험결과

보행의경우1인, 3인, 5인에대하여가진을

수행하였으며, 가진진동수는느린걸음, 보통걸

음, 빠른걸음으로구분하였다. 가진진동수분석

결과 느린걸음의경우에는1.6Hz~1.8Hz, 보

통걸음의경우에는2.1~2.2Hz, 빠른걸음의경

우에는2 . 8 ~ 3 . 2 H z로 일반적으로알려져있는

보행가진진동수와거의유사하였다.

주행가진의경우도1인, 3인, 5인으로구분

하여 수행하였고, 가진 진동수는일상적인주

행으로 하였으며, 가진 진동수 분석결과

동적성능평가 (진동시험)

1. 개요

P C부재의 경우 일체로 타설한 철근콘크리

트 부재보다 일반적으로 강성이 부족하여 진

동에취약한특성을지니고있으며, 또한국내

에서해당현장과같이Hollow Core 슬래브를

이용하여11m 를초과하는장스팬에대한적

용사례 및 자료가 부족하므로 슬래브의 사용

성평가가요구된다. 상기와같은이유로전주

월드컵경기장의Hollow Core 슬래브에대하

여 진동에 의한 사용성을 현장에 설치된

M o c k - u p용구조체에대하여시험을수행하여

평가하였다.

2. 시험방법

구조물의진동성능을파악하기위하여수행

하는 동적시험법에 대하여 규준 등에서 제시

하고있는 시험방법은없으며, 일반적으로구

조물의 수직진동 시험법으로 알려져 있는 방

법은바닥슬래브가가지고있는동특성파악

을위한 시험과실응답특성의파악을위한실

제상태에서가진시험이다. 

본시험에서는구조물의동특성인고유진동

수, 감쇠등의파악을위한시험으로모래주머

니, 인력충격등을가진원으로사용하였으며,

구조물의 실제 사용시 응답특성 파악을 위한

실 가진시험은슬래브에서발생할수 있는진

동원을사람에의한보행및 주행으로구분하

여 구조물에가진한후그응답을측정하였다.

진동측정후응답의평가는가속도값및주파

수 분석을통하여나온결과를진동허용기준

치와비교하였다.

<표1 >에동적성능시험관련사항을정리하

였다.

3. 시험결과

3.1 고유진동수

고유진동수의 파악을 위하여 모래주머니,

인력의 뜀과 같은 충격가진시험을 수행하였

다. 두가지방법에대하여슬래브중앙에서진

동을측정한결과각 방법에서슬래브의고유

진동수값은거의비슷하게나타났으나모래주

머니를 이용한 가진방법이 높이를 일정하게

설정할수있었으며, 이중가진문제등이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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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 시간및주파수응답 ( 1인뜀)

<사진1> 1인주행 <사진2> 3인주행

종류

시험목적

시험기준

동특성평가

사용성평가

센서선정

측정위치

계측시스템

결과분석

내 용

동특성분석, 사용성평가

국외의슬래브사용성기준

충격하중가진(모래주머니,인력의뜀)

보행및주행하중가진

가속도계

슬래브중앙부, 1/4지점

센서, 증폭기, 테이프레코더, 분석기

FFT 분석: 고유진동수, 응답특성등

<표1> 시험개요

시험종류 모래주머니 낙하시험

최대진폭

감쇠비(ξ)

평균치ξ= 0.0866

Y 1

Y 2

Y 3

Y 4

Y 5

Y 6

1 2 . 9

1 0 . 8

4 . 9 6

2 . 9 5

1 . 9 3

1 . 0 3

0 . 0 8 0 5

9 . 4 9

4 . 9 2

2 . 3 6

1 . 4 4

1 . 0 7

0 . 6 4

0 . 0 8 6 0

8 . 9 8

4 . 4 7

2 . 2 6

1 . 3 7

1 . 0 6

0 . 5 3

0 . 0 9 0 4

1 9 . 0 0

9 . 7 7

5 . 2 0

2 . 5 4

1 . 8 3

1 . 1 4

0 . 0 8 9 6

<표2> 대수감쇠율추정법에의한감쇠비

<그림4> 보통걸음1인보행가진시가속도응답

시간( s e c )

진동수( H z )

시간( s e c )

진동수( H z )



설로써매점, 은행, 사무실, 통로 등으로 사용

되고있으므로, 일본기준의일반사무실허용기

준을적용하였다. 진동의종류는두 가지로구

분하였으며, 느린 걸음과 보통 걸음의 보행을

연속진동으로평가하였으며, 빠른걸음과주행

의경우는진동응답의특성상충격진동(감쇠비

6% 이상)으로평가하였다. 최대진동을발생하

는 가진 조건으로는 3인이 발을 맞추어 걷거

나, 뛰는경우를적용하였다.

기준그래프에진동측정결과나타내면<그림

5 >와 같다. 연속진동의경우V-5 이하로평가

되고있으며, 충격진동의경우V-10 이하로평

가된다. 이는 연속진동과충격진동모두 일반

사무소의용도로써일반적인수준을만족하고

있는것으로, 일상적인보행및 주행으로인하

여 사용자에게불쾌감을유발시킬수 있는 진

동은발생하지않을것으로판단된다.

4.3 개인연구자에의한평가

본 시험에서는수직진동평가시많이적용하

는 R e i h e r와 M e i s t e r의 연구결과로 평가하였

다. Reiher와M e i s t e r는고유진동수에따른진

동응답(최대가속도, 변위, 진폭)으로 인간의

느낌을평가하는그래프를제시하고있으며이

그래프를 이용하여 시험구조물의 고유진동수

인 1 5 H z에 대하여인간이지각할수 있는 최

소한계와불쾌감을유발하는한계최대가속도

값을찾으면최소지각한계는3 . 5 g a l이며, 불쾌

감유발한계는3 5 g a l이다.

R e i h e r와 M e i s t e r의 연구결과로 평가할 때

1인보행의경우전혀 지각할수 없는 수준이

나, 3인이상의보행및 주행에있어서는최소

지각한계는초과하나불쾌감을유발하는수준

이내의값으로, 진동을인식할수는있으나불

쾌감을 유발하여 사용상 문제가 있는 수준은

아니다.

결론

전주월드컵경기장현장의슬래브로사용되

는장스팬Hollow Core Slab에대하여정적및

동적인성능평가를수행하였다. 정적인안전성

의 평가를위하여재하시험을수행한결과, 최

대처짐량, 처짐회복률, 균열발생 등의 항목에

대한평가에서장스팬슬래브의구조적성능은

매우 양호한 것으로 나타내었다. 동적인사용

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동특성평가시험, 실재

보행및 주행 하중 가진시험과같은 진동시험

을수행한결과, 고유진동수, 감쇠비, 최대가속

도 값 등과 같은 동적성능평가에서 진동으로

인하여 사용상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에도, 구조적 성능이나, 진동성능에 대한

의문이생기거나문제점이예측될때는이와같

은종합평가를거쳐구조물의안전성과사용성

을확보할수있도록함이바람직할것이다.

2.6~3.3Hz 정도로나타났다.

보행및주행 시험결과동일한3인보행, 보

통걸음에 있어서도 가속도 응답값은 다소 차

이가있는것으로나타났으며, 이는가진주파

수를일정하게할 수 없는점과3인, 5인의발

걸음을정확히맞추는것에어려움이있기때

문이다. 본시험에서는동일 조건에대하여3

회 이상 시험을 수행하여 최대값을 측정하였

다.  보행및주행시가진진동수와최대가속도

를<표3> 과<표4 >에나타내었다.

4. 사용성평가

슬래브에서발생하는수직진동에대한국내

평가기준은 없으므로 본 시험에서는 캐나다

및일본기준과개인연구자의연구결과를적용

하여사용성을평가하였다.

4.1 캐나다기준( N B C C )에의한평가

NBCC 캐나다 기준은 사용공간의 용도에

따른가속도한계추천값만을제시하고있다.

실용도별로 다른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슬래브의 각 용도에 한가지 기준만을 적용할

수는없다. 그러므로슬래브의용도를크게구

분하여매점, 은행, 사무실등과같은곳은사

무실 또는 거주공간의 진동허용 기준을 적용

하였으며, 통로등과 같이주행가진이발생할

수 있는곳은거주공간다음으로엄격한기준

인무도회장의기준을적용하였다.

사무실또는거주공간의진동허용치로써유

효가속도값을0.7%g (≒7gal) 이하로할것을

제시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거주 또는 사무

소 공간에 발생하는 가진은 최대 3인 정도가

일상적인 속도로 발을 맞추어 걷는 정도라고

볼 수 있을것이다. 측정된3인보행시의최대

가속도값은 8.4gal 이며, 이를 유효가속도로

환산하면5.94gal 이다. 이는캐나다의사무실

및 거주공간의제한치인7gal 이내의값으로,

캐나다 기준으로 사무소 공간에서 일상적인

활동으로 발생하는 진동에 대하여 불쾌감을

유발시키지않는수준이다.

주행과같은활동이발생할수 있는통로공

간에대하여무도회장의진동허용기준인2 % g

(≒20gal) 을 적용하면 최대가속도의 허용기

준은 약 28gal 정도이다. 주행시 측정된최대

진동의값은5인이발맞추어주행할경우로써

23.2gal 이고이는캐나다의허용기준을만족

하는값이다.

4.2 일본건축학회기준에의한평가

일본 건축학회기준은 일반 거주용 건물에

대한평가기준으로중심진동수와최대가속도

응답값을허용기준그래프에적용하여감쇠정

수, 진동의종류등으로구분하여사용성을평

가하게된다.

경기장슬래브의주용도가경기장의부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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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5> 일본의수직진동평가곡선

종류

느린걸음

보통걸음

뛴걸음

보행인원

1인보행

3인보행

5인보행

1인보행

3인보행

5인보행

1인보행

3인보행

5인보행

가진진동수
( H z )

1 . 6 5

1 . 6 7

1 . 7 5

2 . 0 0

2 . 0 0

2 . 1 0

3 . 0 0

3 . 1 0

3 . 1 0

최대가속도
( g a l )

0 . 8

4 . 6

6 . 7

2 . 4

8 . 4

1 6 . 2

3 . 0

9 . 4

1 6 . 3

<표3> 보행시의최대가속도

보행인원

1인주행

3인주행

5인주행

가진진동수
( H z )

2 . 9 0

2 . 9 0

3 . 0 0

최대가속도
( g a l )

5 . 5

1 3 . 8

2 3 . 2

<표4> 주행시의최대가속도

진동수( H z )


